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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사항5.



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련 법 령

성별영향분석평가법m

제 조 분석평가 대상5 ( ) 중앙행정 지 치단체 제정 개정① ㆍ

진하는 령 률 통령령 리령 부령 조례 규칙 말한다 과 평등에 중 한( )ㆍ ㆍ ㆍ ㆍ

향 미칠 수 는 계획 사업 등 하 상 정책 라 한다 에 하여 분 평가를( “ ” )

실시한다.

제 항에 른 상 정책 정 준 절차 등에 필 한 사항 통령령 로 정1②

한다.

제 조 분석평가 교육15 ( ) 중앙행정 지 치단체 분 평가 효①

적 시행 하여 공무원에 하여 분 평가 실시하여야 한다.

분 평가 상 횟수 등에 필 한 사항 통령령 로 정한다.②

여성발전기본법m

제 조 책의 분석 평가 등10 ( · ) 가 지 치단체는 정책 수립 시행하·①

는 과정에 그 정책 여 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향 미리 분 평가( ) ·權益

하여야 한다.

여 가족부 가 지 치단체에 하여 제 항에 른 정책 분 평가에1 ·②

필 한 지원 하고 문에 할 수 다 개정. < 2010.1.18>

제 항에 른 정책 분 평가를 한 준 등에 필 한 사항 통령령 로 정한다1 · .③


